
EL724. 생분해성 수지 제품 【EL724-2002/2/2003-114】

가.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단일 재질 또는 2종 이상의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하여 성형 제조한 제품 (이하 “성형 제품”이라 한다)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성형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정의
주)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특별히 정의하지 않는 한 KS M 3100-1(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의 호기성 생분해도 및 붕괴도의 측정 - 제1부 : 적정에 의한 발생 이산화탄소 정량법)의 정의에 따른다.
(1) “생분해성 제품”이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지가 생분해성 수지로만 이루어진 제품 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지”에는 화학적 방법 또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합성하는 ‘합성수지’ 외에도, 전분․셀룰로오스․목분 등의 ‘천연 고분자’가 사용될 수 있다.
(2) “생분해성 수지”란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통상의 수지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 며,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분해 되는 수지를 말한다.
(3) “호기성 최종 생분해(ultimate aerobic biodegradation)”란 호기성 조건에서 고분자물 질을 포함한 유기화합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물, 무기염류 및 새로운 미생물량(biomass)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4) “생분해도”란 ISO 14855(Determination of the ultimate aerobic biodegradability and disintegration of plastic materials under controlled composting conditions - Method by analysis of evolved carbon dioxide) 또는 이에 대응하는 KS 규격(KS M 3100-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호기성 최종 생분해에 의하여 방출되는 이산화탄 소의 누적량을 이용하여 같은 규격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 평균 생분해도 값을 말 한다.
(5) “표준물질”이란 생분해성 수지의 생분해도 평가 시 사용되는 양성대조 물질을 말하며, 입자의 크기가 20 ㎛ 이하인 TLC 등급의 셀룰로오스를 사용한다.

다. 인증 기준
(1) 환경 관련 기준
(가)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 제품의 생분해성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제품의 구성 재료 가운데 수지를 70무게%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수지 이외의 구 성 재료는 특별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 다.
2) 제품의 구성 재료 가운데 수지는 생분해성 수지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수지 내에 함유된 무기첨가제와, 안정제․계면활성제․안료 등의 유기첨가제는 생분해성 수지로 간주한다.


3) 제품을 구성하는 수지에 대하여 해당 규격에 따라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배양 하여 측정한 최종 생분해도 값은 표준물질에 대한 최종 생분해도 값의 90 % 이 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한다.
가) 초기 45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에 대한 생분해도 값 의 60 % 이상이며, 이 시점에서도 생분해기가 지속되어 뚜렷한 생분해가 진행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180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에 대한 최종 생분해도 값의 60 % 이상이며, 이 시점에서도 생분해기가 지속되어 뚜렷한 생분해가 진 행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봉투 등 필름 형태의 제품, 1회용 식품 기구․용기․ 포장은 제외)
주) 생분해도 시험물질은 성형 제품[원료인 경우에는 펠릿(pellet) 또는 예상되는 최종 제품의 대 표적인 형태로 만든 것]으로부터 취하여야 하며, 이를 동결 분쇄한 다음 KS A 5101(시험용 체)에 따른 호칭치수 250 ㎛(60 mesh)인 시험용 체를 통과한 분말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나)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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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의 첨가제로서 납 화합물이나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수지에 함유된 유해원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식품 또는 식품 원료와 접촉되는 용기․기구․포장 제품이나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수지의 원료로서 다음의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EU 지침 67/548/EEC의 부속서Ⅰ에 따라 다음의 R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 는 물질
R 26 : very toxic when inhaled
R 27 : very toxic upon contact with the skin R 40 : possible irreversible damage
R 42 : possible sensitization by inhalation R 45 : may cause cancer
R 46 : may cause genetic damage
R 49 : may cause cancer when inhaled R 60 : may impair the reproductiveness
R 61 : may be harmful to the reproductiveness R 62 : may possibly impair the reproductiveness R 63 : may possibly be harmful to the embryo
R 64 : may be harmful to the infant via mothers milk
나)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발암성 분류 기호로 써 ‘Group 1’, ‘Group 2A’ 및 ‘Group 2B’에 해당하는 물질. 다만, 카본블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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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다) EU 지침 67/548/EEC의 부속서Ⅱ에 따라 지정된 위험 심벌을 제품 전체에 표 시할 필요성이 생기는 물질
라) EU 지침 67/548/EEC의 부속서Ⅲ에 따라 R 43을 제품 전체에 표시할 필요성 이 생기는 물질
(2) 품질 관련 기준
(가)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 규격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나)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단체 규격 및 인증 규격의 해당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소비자 정보
(가) 제품의 소비 단계에서 해당 제품이 인증 사유(자연에서 잘 분해됨, 생태계 독성을 줄임 또는 생분해성 우수, 생태계 독성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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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 후 폐기 시 주의사항 : 재활용 대상 합성수지와 함께 배출하지 말 것 라. 시험 방법
















주) 성형 제품에 대하여는 <부표>에서 규정한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특성에 대한 간이 시험 방법’에 따 라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성형 원료만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음을 입증하 고자 하는 경우, 환경표지인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환경 관련 기준 (가)-3) 및 (나)-1)에 적합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환경표지인증심의위원회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른 생분해도 시험 성 적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일반사항
(가)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 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생산 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랜덤샘플링한다.
(다) 시험 결과는 KS A 3251-1(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 방법 제1부 : 데이터의 통계 적 기술)에 따라 수치 맺음 한다.

마. 인증 사유 : “생분해성 우수, 생태계 독성 저감”


<부표>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특성에 대한 간이 시험 방법 (‘라. 시험 방법’ 관련)

1. 개요
이 규정에서는 성형 제품이 생분해성 수지제 성형 원료와 동일한 생분해성 재질로 구 성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여기서는 이를 입 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4가지 이내의 시험 분석 결과가 미리 등록된 성형 원료의 시 험 분석 결과와 동등함을 입증함으로써 성형 제품의 생분해도가 성형 원료와 마찬가지 로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된 4 가지 시험 방법이 성형 제품의 생분해도가 성형 원료와 동일함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2. 동일 재질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가. TGA(thermogravimetric analyzer)를 이용한 시험
주) 이 방법은 전분이 함유된 지방족 폴리에스테르(aliphatic polyester, AP) 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료는 생분해도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성형 제품에서 채취한다. 5개소 이상의 각 부분에서 5~10 mg의 일정 크기로 채취하 여 고르게 packing한 후 질소분위기 하에서 105 ℃까지 승온한 다음 5분간 유지하여 시료 내의 수분을 제거한다.
(2) 건조된 시료를 질소 분위기 하에서 10 ℃/min의 승온 속도로 600 ℃까지 승온하여 열중량 곡선을 얻는다.
예) 전분이 함유된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경우 전분의 함량 비율은 다음 식 을 이용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취한 후 반올림하여 상수자리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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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량 - 잔사량

> 100

이때, 전분 분해량은 열중량 곡선을 미분하여 얻은 미분곡선(dervative curve)의 전분의 초기분해 시작점(Wi)과 지방족 폴리에스테르의 분해가 시작 되는 바탕선의 중간지점(Wf)으로부터 계산한다.

나. 용출법(extraction method)에 의한 지방족 폴리에스테르의 함량 분석
주) 이 방법은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료는 생분해도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성형 제품에서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를 0.5 cm×0.5 cm 이하 또는 이와 동등한 크 기로 자른 후 열풍식 건조기(적정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다.
(2) 건조된 시료를 각 5 g씩 채취하여 정확히 무게를 달아 셀룰로오스 필터(추출용 thimble)에 넣고, 미리 무게를 잰 250 mL 넓적바닥 플라스크(W1)에 클로로포름 200 mL를 넣은 다음 속실렛 추출기 및 냉각기를 설치한다.
(3) 수욕조의 온도를 80 ℃의 온도로 유지시키면서 24시간 동안 추출을 실시한다.


(4) 24시간 추출한 후 넓적바닥 플라스크를 떼어내어 내부의 용액 중의 클로로포름을 회 전농축증발기를 사용하여 증발시킨다.
(5) 다시 증발된 플라스크 내용물을 열풍 건조기에서 105 ℃의 온도로 1시간 동안 건조 시킨다.
(6) 건조된 각 플라스크 무게(W2)를 잰 뒤 내부의 내용물만의 무게(W2-W1)를 계산하여 기록한다.
(7) 지방족 폴리에스테르(AP)의 함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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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TIR 분광계(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를 이용한 시험
(1) 시료는 생분해도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성형 제품에서 채취한다. 5개소 이상의 각 부분에서 3 cm×3 cm(가로×세로)의 크기 로 채취하고, 이 가운데 랜덤샘플링한 3개의 시편을 열풍 건조기(적정 온도)에서 1시 간 동안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 내에서 서냉시킨다.
주) 제품에 안료 등과 같이 FTIR 스펙트럼을 방해하는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이 필름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한다.
1. FTIR 스펙트럼을 방해하는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필름 형태가 아닌 시료 : 시료를 2차 전이점 이상의 온도에서 크롬 도금한 금속판 위에서 압축시켜 필름 형태로 만들거나, 용매로 용 해하여 금속판이나 NaCl 판, KCl 판 위에 칠하여 용매를 날려 보낸 다음 이를 시편으로 한다.
2. FTIR 스펙트럼을 방해하는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는 시료 : 시료를 용매로 용해하고 원심분리하 여 고형분을 제거한다. 여기에 다시 적당한 용제를 가하여 첨가제를 용해하고 침전제를 가하여 가능한 한 순수한 폴리머만을 분리한 다음, 상기 1.에 규정된 방법으로 필름을 만들어 시편으로 사용한다.
(2) FTIR 분광계는 질소가스 분위기로 안정화시킨 다음 파동수 4000~400 cm-1 에서 바 탕선을 정확히 맞춘다.
(3) 건조된 각 시편에 대한 FTIR 흡수스펙트럼을 구한 다음, 수지 종류별 표준 흡수스펙 트럼 등과 비교한다.

라.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을 이용한 시험
(1) 시료는 생분해도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성형 제품에서 채취한다. 5개소 이상의 각 부분에서 5~10 mg의 일정 크기로 채취하 여 채취한 시료의 합이 약 40 mg이 되도록 하고, 이를 고르게 packing한 후 열풍 건 조기(적정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 내에서 서냉시킨다
(2) 건조된 시료를 중수소화된 트리클로로메탄(CDCl3) 용매에 녹인 다음, 이 용액으로부 터 주파수 250 mHz 이상인 수소 NMR을 사용하여 NMR 스펙트럼을 얻는다. 시료가 중수소화된 트리클로로메탄에 잘 녹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중수소화된 용매 중에서 적당한 용매를 사용하여도 좋다.
(3) NMR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시료의 화학구조식을 추정하고, 이 시료가 단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혼합물인지를 판별한다. 혼합물로 판단되는 경우, 비분해성 수지가


나타내는 특성 신호가 나타나는지 등을 검토하고,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적절 한 신호를 기준으로 비분해성 수지의 비율을 추정한다.

3. 동일 재질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가. 성형 제품 제작용 생분해성 수지 원료의 등록
‘EL724.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성형 원료 제조자는 성형 제품 제작자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할 때 ‘EL724.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환경 관련 기 준 (가)-3) 및 (나)-1)에 적합함을 본 규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도록 본 규정 2.의 가 목 내지 라목에 의한 재질 관련 시험 결과 자료를 인증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생 분해성 성형 제품 제작용 원료로서 등록하여야 한다.

나. 성형 제품 제작자의 원료 사용
성형 제품 제작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성형 원료(인증수탁기관에 등록된 원료)만을 사용하여 성형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다. 동일 재질 여부 확인
(1) 제작된 성형 제품에 대하여 본 규정 2.의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재질 관련 시험 가 운데 2개 이상의 시험 결과 자료를 인증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재질 관련시험 항목은 인증수탁기관의 장이 선정하며, 이들 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는 인증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원료의 시험 결과 자료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공통기준]

1. 환경표지대상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 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최초 신청의 경우, 신청일 1년 동안에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준의 적합 여부는 벌칙 조항 위반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의 해당 입증 서류를 확인․검증하는 것으로 하고 벌칙 이외의 위반의 경우 조치완료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것으로 한다.
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관 련 법규 및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규정된 ‘소비자 정보’ 기준은 제품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 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상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거나 사용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신청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5.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검증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 항을 원칙으로 한다.
가.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 서를 말한다. 다만, 공인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나 신청업 체의 시험실에서 실시한 시험 성적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실시와 관련 하여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 은 공인 시험․검사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한 공인 시험․검사기관
· ISO/IEC 17025의 규정에 적합한 해외 공인 시험․검사기관
나. “제출 서류”라 함은 환경표지를 인증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 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시험 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사용 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을 말한다.
6.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환경표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 출된 검증 결과는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의 결과로 한다.
7. 대상 제품별 품질 관련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규격,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 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되지 않고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단체규격 및 인증규격에도 해당되지 않을시 진흥원장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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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